




최근 국내외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헬싱키 

협정의 적용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일

어나고 있다. 그러나 헬싱키 협정의 체결 과정 

및 협정 내용 전체에 한 본격적인 논의는 충분

하지 않아 보인다. 헬싱키 협정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런 점을 말해준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위원회의 북한인권관련 사업에 참고함은 물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의 연구사업에도 도움이 

되길 기 하며 헬싱키 협정 전문을 번역하여 내

놓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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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1975년 헬싱키)

1973년 7월 3일에 헬싱키에서 개막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는 1973년 9월 18일부터 1975년 7월 21일까지 계속되

었다. 그리고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

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

랑스, 독일민주공화국(동독), 독일연방공화국(서독), 교황청, 헝가

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스위스, 터키, 소련,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고

위 표들이 모여 최종 의정서를 채택했다.

CSCE의 개막과 폐막 때, 참석자들은 UN사무총장을 명예 연

설자로 초청해 연설을 들었다. 또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UN유

럽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은 2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또한 2차 회의 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회원국들이 여러 기

고와 연설을 했는데, 이들 나라는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시리

아, 튀니지 등이다.

CSCE는 참가국들이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화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익

과 국가간 관계의 증진 및 강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평화, 안보, 

정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CSCE 회의 결과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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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과 유럽 전체에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확신시

키며, 화해협력의 지속적인 과정을 확 , 심화, 형성하기로 결정

했다.

참가국들의 고위급 표들은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

택했다.

유럽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인들이 그들의 안보에 

반하는 어떠한 위협이나 시도로부터 자유롭고, 지속적이고 진정

한 평화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재확인하면

서;

지속적이고 점증적이며 존속가능하고 광범위한 화해협력을 만

들어내는 노력의 필요성과 CSCE의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CSCE가 만들어낸 목적을 달성하는데 참가국들의 공동 목적은 

물론 국민들 사이의 연 는 모든 영역에서 개선되고 접한 협

력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의 관계에서 

유래한 적 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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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동의 역사와 유럽의 전통과 가치에 한 공통의 요소가 존

재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의 위상과 관점에 개별성과 다

양성을 완전히 고려하면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 가능성을 탐색하며, 

유럽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류 공동의 이익

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유럽 전체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

를 위한 노력을 추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전체적으로 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 기본적 권리의 증진, 

경제적․사회적 진보, 그리고 모든 인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데 

참가국 각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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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10  지도 원칙

참가국들은,

평화, 안보, 정의,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인민들의 이익과 열망을 반영하고, 참

가국 각자의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구성하는 공약을 인정하고,

UN 회원국과 UN의 목적과 정신에 부응하여, UN과 UN이 국

제 평화, 안보, 정의를 강화하고 그 역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참가국은 완전하고 활발한 지원을 하고, 참가국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아래에 열거되고 UN 헌장에 따른 원칙에 한 참가국 공동의 

준수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UN 헌장의 목적과 정

신에 따라 행동하는 공동의 의지를 표현하며,

국가들의 크기, 지리적 위치 및 경제발전의 수준은 물론이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와 관계없이 참가국 각자는 

다른 모든 참가국들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을 결정하

며, 이것을 최우선적인 중요성으로 간주하고 참가국 사이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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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지도하는 것으로 삼는다는 점을 선언한다.

Ⅰ. 주권의 평등 및 주권의 고유한 제 권리 존중

참가국들은 주권에 내재된 모든 권리와 다른 나라의 주권의 

평등성 및 개별성을 존중할 것이다. 특히 모든 국가의 사법상의 

평등권, 영토적 통합권, 자유권과 정치적 독립권을 존중할 것이

다. 참가국들은 또한 각국이 자신의 법과 규율을 결정할 권리뿐

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체제를 선택하고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국제법의 틀 내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참가국들은 국가가 국제법에 부합하고 현재의 선언 정신

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려는 것을 정의하고 행

동하는 타국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평화적인 수단 

및 합의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그들의 국경선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국제기구, 동맹을 비롯한 양

자조약, 다자조약에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며, 중립을 선택할 권리 또한 갖는다.

II. 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

참가국들은 국제관계 일반에서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토적 통합 및 국가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또한 

UN의 목적과 현재의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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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

는 무력 사용 및 위협에 호소하려는 어떠한 고려도 권리로 인정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해 무력 사용 위협이

나 직간접적인 무력 사용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이

다. 마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완전한 주권 행사를 

제약할 목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삼갈 것이다. 또한 참

가국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으로 보복하는 행동을 삼

갈 것이다. 

참가국들 사이의 분쟁 해결 수단이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 및 위협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III. 국경 불가침

참가국들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국경선 뿐 만 아니라 각국

의 국경선을 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현재와 미래

에 이러한 국경선을 공격하는 행위를 삼갈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요구

하고, 행동하며, 점령 및 강탈하지 않을 것이다. 

IV. 영토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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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들은 참가국 모두의 영토적 통합을 존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영토적 통합에 한 UN 헌장의 목적

과 원칙 및 참가국의 정치적 독립과 통일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

갈 것이고, 특히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

지 않을 것이다. 

참가국들은 마찬가지로 서로의 영토를 군사적 점령의 상으

로 삼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무력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어떠한 점령이나 획득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V. 분쟁의 평화적 해결

참가국들은 어떠한 분쟁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기초에 따라 선의와 협력의 정신으로 신

속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참가국이 당사자가 될 수 있

는 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협상, 요구, 중재, 화해, 조정, 사법

적 해결을 비롯해 분쟁 해결 절차를 평화적 수단으로 삼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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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분쟁 당

사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이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

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갈 것이

다. 

VI. 내정 불간섭

참가국들은 상호 관계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내 관할권 안

에 있는 국내외의 문제에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직간접적

인 어떠한 간섭도 삼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에 해 어떠한 형태의 무

력 개입이나 그러한 개입의 위협을 삼가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의 주권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를 자국의 이익에 복속시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에

서 나오는 무력행사를 비롯해 정치적, 경제적, 혹은 다른 강압적

인 행위를 삼갈 것이다.

참가국들은 무엇보다도 테러리스트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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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다른 참가국을 전복시키거나 정권을 폭력적으로 축출하

기 위한 행동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 할 것이다. 

VII. 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

권에 한 존중

참가국들은 인종이나 성별, 언어 및 종교의 구별 없이,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

중할 것이다. 

그들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권리들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들의 효율적인 발현을 

도모하고 권고할 것이다. 

이 틀에서 참가국들은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의 

양심에 따른 종교와 신념을 선언하고 실행할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국경에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소수자그룹에 

속할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인권과 근

본적인 자유와 의지를 향유할 기회를 주며, 이 범주에서의 합법

적인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인권의 보편적 중요성과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하

며, 그것이 바로 평화, 공의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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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한다. 또한 모든 참가국들 간의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을 이

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이 권리와 자유를 존

중할 것이며, UN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

으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효과적 존중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

이다.

각 국은 개인의 알 권리와 이 분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

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분야에서, 참가국들은 UN 헌장의 목적

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 인권선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분야의 국제 선언과 협약들, 그 중에서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창하는 의무들을 수행할 것이며, 그 의무들에 종

속될 것이다.

VIII. 평등권과 자결권

참가국들은 국민들의 평등권, 자결권을 존중하며, 항상 UN 헌

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각 국가의 영토통합과 관련

된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할 것이다.

평등권과 자결권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항상 충분한 자유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외부의 개입 없이, 그들의 



- 17 -

내부적, 외부적 정치적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그들이 원하는 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추

구할 권리를 갖는다. 

참가국들은 모든 나라들 간에,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평등

권과 자결권의 효과적 수행과 존중의 보편적인 중요성을 재확인

한다. 또한 이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형태라도 제거하는 것의 중

요성을 재확인한다.

IX. 국가간의 협력

참가국들은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

킴에 있어서, 참가국들은 온전히 평등한 조건에서 각자의 기여를 

도모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구도 안에서 정해놓은 분야들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이다. 

그들은 상호 이해와 신뢰, 우호선린관계, 세계 평화, 안보, 정

의를 실현하는데, 동등한 주체로서 그들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동의 

협력을 기울일 것이며, 증진된 상호 이해와 경제, 과학, 기술, 사

회,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진보와 성취에서 얻어진 혜택들

을 통해 그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그들은 이

러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노력

할 것이며, 경제적 발전 단계의 차이를 좁히면서 모든 국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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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고려할 것이며, 특히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을 고려

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 기관, 조직, 개인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상 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상기에 제정된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국민들의 혜택을 

위해 더 향상되고 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서로 긴 한 관

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X.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칙들과 원칙들에서 발생하는 의

무조항들과, 조약이나 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조항들을 국제법과 

그들이 속한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들의 법과 규칙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 주권의 행사에 있

어서, 그들은 국제법의 법적 의무조항들을 수행할 것이며, 더 나

아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의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UN 헌장 아래의 UN 회원국들의 의무조항들과 다

른 조약 혹은 국제협약 아래의 의무조항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

생할 경우, UN 헌장 103조에 따라 UN 헌장의 규칙들이 선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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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지한다.

모든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그들은 동등하고 무제

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각각은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여 해석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현존하는 선언에서 규정된 이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할 데에 하여 그들의 결단을 표명하며, 모든 방면에서, 각 

참가국이 이런 원칙들을 준수하고 적용함으로 인한 이익들을 향

유할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상호관계를 맺고 협력할 것에 한 

결단을 표명한다.

참가국들은 위의 원칙들, 특별히, 10조의 첫 문장 “국제법의 

의무조항들에 한 성실한 의무수행”을 고려하며, 본 선언이 그

들의 권리와 의무조항들, 또는 상응하는 조약이나 다른 협약 및 

협정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참가국들은 이 원칙들이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발전과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증진을 고무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들은 또한 이 원칙들이 정치교류의 증진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들의 입장과 견해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해 확신한다. 

참가국들은 본 선언에 포함된 원칙의 정신으로 모든 나라들과

의 관계를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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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위의 원칙들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

(ⅰ) 참가국들은, 

무력사용과 위협의 금지를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규범으로 만

들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무력사용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관계 속에서, 특히,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원칙에 따르

는 다음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방법과 형태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억제할 의무를 

수행한다.

◦ 영토의 침해 또는 공격과 같이 다른 참가국에 해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참가국간 상호관계규

율 지도원칙의 조항들에 위배되는 어떤 무력 사용도 금

지한다.  

◦ 다른 참가국으로 하여금 주권의 온전한 사용을 단념케 

하는 목적을 위한 어떠한 무력 사용이라도 명시를 금한

다. 

◦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참가국이 그들의 이익

을 위해, 또한 어떤 종류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종

속시킬 목적의 경제 제재를 금한다.

◦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 21 -

적 통제 하에서 그 범위와 성격에 따라 구성된 효과적인 

단계들을 취한다.

◦ 참가국 모두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전쟁공격 선전이나 UN과 참가국 상호관계규율 지도원칙

에 위배되는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금하는 의무를 준수

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참가국 간의 분쟁이나 유럽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

지를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선적으로 평화적인 방법

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UN헌

장 제33조에서 정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찾

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국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금

지한다. 

(ⅱ) 참가국들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결심

을 재확인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평화와 안보를 유지시키

고 공고화하는데 절 적이며, 본질적으로 위협 및 무력사용의 금

지를 완성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다. 

1.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현존하는 방법들을 완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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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수용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고 정

교화할 것이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스

위스가 제출한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럽의 체제 협

정 초안”과 기타 관련된 방법의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지

키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의 결과의 점검” 장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결과의 점

검 및 절차와 첫 문장에 묘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

해 스위스의 초청으로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3. 이 전문가 회의는 각 참가국들의 외교부장관 지명 표

자 회의 후에, “회의 결과의 점검” 장에 따라 1977년에 

소집될 것이다. 이 전문가 회의의 결과는 각 정부에 제출

될 것이다.

2.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에 관련한 사항들

참가국들은, 

참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신뢰를 강화해서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

기로 결정했다.

참가국 상호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이 최종의정서에서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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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지도원칙과 UN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영토보존을 해치거나 그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손상시키

면서 저지르는 무력의 위협, 사용을 금지한다.

무장갈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특히 군사행동에 해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지역에서의 우려

를 유발할 군사행동에 한 잘못된 계산 및 착오를 불러일으킬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필요를 인식한다. 

긴장을 해소하고 군축을 도모하는 노력에 해서 고려하며,

군사훈련에 참관단을 초청하는 상호교류가 상호이해와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신뢰구축의 맥락에서 주요 군사행동의 사전통보를 강구하며,

각 국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

법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신뢰구축 및 안정과 안보, 그리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한 주

요 군사 훈련 사전통보의 정치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다.

각 참가국이 이러한 목적을 알리고, 이 목적들의 실현을 위한 

근본 요소로서의 규범, 방식에 따라 이 방법을 수행할 책임을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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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결단에서 나온 이 방법이 자발적 기초에 근거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Ⅰ. 

주요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참가국들은 다음의 조항들에 따라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다른 참가국들에게 주요 군사훈련을 사전 통보할 것이다.

통보는 개별적인 혹은 공중, 해상의 구성요소를 합친 병력수가 

총 25,000명을 초과하는 주요 군사훈련일 경우에 주어진다(여기

서 “병력”이라는 말은 수륙부 와 공수부 를 포함한다). 수륙, 

공수부  각각의 독립적인 작전일 경우거나 혹은 그들을 포함한 

합동작전일 경우에, 이 부 들은 총계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위

의 총수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수의 수륙부 나 공수부 가 

따로 혹은 두 부 가 같이 육군과 함께 하는 훈련일 경우도 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유럽의 영토 내에 있는 참가국들의 영토 및 영해와 영공 위에

서 이루어지는 주요 군사훈련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 영토가 유럽경계를 벗어나기까지 걸쳐있는 참가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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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경선에서 250km안에 있거나 다른 유럽 참가국과 공유하

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일 경우에만 사전 통보를 하

면 된다. 그러나 그 지역이 또한 참가국의 국경선이 유럽이 아닌 

국가나 비회원국과 맞닿아있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국가들

은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훈련개시 최소한 21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하

며, 이보다 짧은 공지 시간 내에 실시되는 군사훈련은 훈련 개시

에 앞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사전통보는 훈련계획, 훈련목적, 참가국, 훈련형태, 병력의 수,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 훈련실시 시간에 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또한 가능하다면, 추가의 관련 정보, 특별히 이 

병력들이 투입되는 기간과 참여하는 구성요소들에 관련된 정보

를 제공할 것이다.

기타 군사 훈련의 사전 통보

참가국들은 그들이 신뢰를 강화하고, 안보와 안정을 증 시키

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신뢰 강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 근접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해서

는 작은 규모의 군사훈련일지라도 통보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참가국들은 그들에 의해서 실시되는 

다른 군사 훈련들도 공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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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단 상호교환

참가국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쌍무적 기반 위에서 상호주의

와 모든 참가국들에 한 호의의 정신으로 다른 참가국들에게 

군사훈련에 참석할 참관단을 보내도록 초청할 것이다.

초청국은 참관단의 수, 참가의 절차와 조건을 결정할 것이며,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정보들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초청국

은 적절한 시설과 숙박을 제공할 것이다.

초청은 일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가능한 편리하게 미리 주

어질 것이다.

주요 군사이동의 사전통보

헬싱키 협의의 최종 권고에 따라 참가국들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군사 이동의 사전통보를 연구했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그들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

해, 주요 군사 이동을 알릴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 참가국들은 특별히 

이 문서가 제시한 조치들을 이행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주요 군

사적 이동의 사전 통보 문제에 더 깊은 고려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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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뢰구축 조치

참가국들은 그들 공통의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특별히, 그들은 상호주의와 상호이해의 심화를 추구하며, 초청

의 형식으로 군사 표들을 교환하도록 도모할 것이다.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요 

군사훈련에 한 사전 통보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군사 활

동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국들은 이 목표를 고려하고 존중할 것

이다.

그들은 또한 위에서 제정된 조항들을 준수함으로 얻어진 경험

이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인지한다.

II. 군축 관련 사항들

참가국들은 유럽에서 정치의 화해무드 조성과 안보 강화를 위

해 군사적 립을 감소시키고 군축을 도모할 목적의 노력에 모

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

제적 통제 하에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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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각 범위와 성격에 따른 단계적인 방법과 같은 효과적인 조

치들을 취할 필요성을 확신한다. 

III. 전반적 고려사항들

화해조성과 군축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한 

유럽의 안보 강화에 관련한 주제들에 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 참가국들은 특별히 다음의 핵심

적인 고려사항들에 해 조취를 취할 것이다.

◦ 안보의 정치적․ 군사적 측면의 보완적 성격

◦ 각 참가국의 안보와 유럽전체 안보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 맥락에서, 유럽 안보와 지중해 지역 안보

와의 관계

◦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의 고유한 주

권 평등적인 안보이익의 존중

◦ 협상포럼 참가자들이 협상에 관한 진정 사항들에 한 

정보가 적절한 기반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다른 참가

국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참가국들의 관점

이 고려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한 중요성



- 29 -

경제,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협력

참가국들은,

무역, 산업, 과학, 기술, 환경 및 기타 경제활동영역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유럽과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강

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이 경제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

선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각국의 경제 사회 체제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체제와 관계없이, 서로 간에 그러한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다양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그러한 협력이 교역 파

트너들의 상호 만족과 평등,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전체적으

로 부의 평등한 분배와 비교 가능한 규모의 규제들이 양자적 다

자적 협약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발전 중에 있는 참가국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개발 도상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발전에 관련된 

문서에서 UN의 관련기구에 의해 제정된 목표와 목적들을 달성

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각 참가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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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최소 발전 

국가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증 되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식품, 에너지, 상

품, 재정, 금융 문제들과 같은 주요 세계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합력하며, 안정적이고 평등한 국제 경제관계를 도모할 

필요를 강조하며, 그리하여 전 세계의 지속적이고 다원화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관련 국제기구가 이미 수행한 성과를 고려하며, 이런 기구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능성들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UN 유럽

경제위원회에 의해, 회의의 최종의정서의 각 조항들이 효력을 발

생하도록 한다.

하기의 본문에 담겨있는 가이드라인과 정확한 권고가 그들 상

호 경제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이 

분야의 협력이 관련 문서에서 제정된 참가국간 관계규율 지도원

칙들을 온전히 존중하면서 일어나야함을 확신하면서,

다음의 조항들을 채택 한다.

1. 상거래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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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점증하는 역할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가장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며, 

무역이 그들의 협력에 근본적인 분야를 표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상기의 서문에 포함된 조항들이 특별히 이 분야에 적용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참가국들 간의 무역구조와 규모가 현재 그들의 경제, 과학, 기

술의 발전 가능성에 항상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들 경제협력 형태에 기반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거래를 확

시키고, 그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최혜국 우의 적용이 무역 발전에 효과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능한 다자 무역을 확 시켜, 다양한 경제 상업의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무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양자간, 다자간, 정부간 및 기타 

협약들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국제무역의 발전을 위한 재정, 금융 문제들의 중요성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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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든 장벽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

고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역에서의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능한 피하면서 무역의 점진

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다양한 상품을 무역함에 있어 이런 상품들로 인하여 국내 시

장에 심각한 손상- 만약 발생한다면 시장 혼란 같은 -을 일으키

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 생산자나 관련 경

쟁 상품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함을 고려한다. 시

장 혼란의 개념에 해서는,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해되어 진다. 만약 세이프 가

드 조치들을 지킨다면, 그들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그들이 속한 협

정에까지 이 분야에서 그들이 의탁한 조약에 따를 것이며, 직접

적으로 관련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무역의 촉진과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조치들에 주의를 기

울일 것이다.

무역증 와 다변화가 상품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는 사실을 고려할 것이다.

회사, 단체, 기업들의 무역 발전 참여를 위한 우호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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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비즈니스 교류와 편의시설

참가국들은,

비즈니스 접촉의 증 와 사업관계의 신뢰 구축이 상업경제관

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인지하며, 

외무역에 연관된 공식기구와 다른 기관, 기업, 회사, 은행 

표들의 교류 확 를 위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

할 것이다. 특히, 상업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의 판매상들과 소비자들 간의 접촉도 확 할 것인데, 계약을 포

함하여,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할 것을 확고히 한다.  

외무역과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로 하여금 사업 협상의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한다.

외무역과 관련된 외국기관, 기업, 회사, 은행 표들의 근무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다. 특히, 다음의 

경우들과 같다.

◦ 상기에 언급한 기관들의 영구적 표사무소의 설치와 관

련된 입법 및 절차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제

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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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적 하에, 2개 이상의 공동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구적 표사무소의 건립에 요구되는 사항들

을 가능한 우호적으로 검토한다. 

◦ 위에 언급된 기관들의 모든 표들에게 가능한 호의적이

고 동등한 조건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호텔 숙박시설, 

통신 수단, 요구되는 일반적인 다른 편의시설과 상설 표

들의 목적에 맞는 적당한 사업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한다.

◦ 참가국들 간의 무역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경제 상업 정보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발전에 경제와 상업 정보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는 것을 인지하며,

경제 정보는 적당한 시장분석을 허용하며, 중장기 전망에 한 

준비를 허용하는 성격을 띠어야 하며, 그리하여 더 나은 거래 기

회들을 이용하고, 무역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경제 및 행정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의 제공 양을 늘릴 준

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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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의 통계 정보가 그 비교가능성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가능한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경제상업정보를 출간하고 배포할 

것을 촉진한다.

 

특히 다음사항들에 하여:

◦ 생산, 국가수입, 예산, 소비, 생산력에 관련된 통계 

◦ 원산지 국가와 수출국가, 규모와 가치의 지표가 표기된 

생산 분석을 포함한 비교 가능한 분류에 기초한 외무

역 통계

◦ 외무역에 관련한 법과 규칙들

◦ 무역촉진을 돕는 경제발전의 전망에 관한 정보, 예를 들

어, 국가경제계획과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소개 정보  

◦ 상거래를 하는 사업가들을 도울만한 기타 정보, 예를 들

어, 정기적 자료, 명단, 가능하면 외무역과 관련된 회

사와 단체들의 조직도

상기 사항들에 더해, 경제,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에 한 공

동 위원회, 또한 국가 및 공동 상공회의소 및 기타 적합한 단체

들을 통해 경제 및 상업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킬 것을 권장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내에서, 외무역에 관련한 법과 규

칙들에 관한 다국적 통보 제도를 만드는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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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특별히 통계학적 학술 용어의 일치를 

위한 국제적 작업을 권장할 것이다.

마케팅

참가국들은,

국제무역의 확 를 위해 해외시장의 수요에 맞는 생산품 채택

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수출업자들이 잠재적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인식하

고, 고려해야할 필요성에 해 인식한다.

 

외무역과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심화 발전시키도록 권장한다.

수입 상품들에 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무역을 촉

진시키기 위한 수단들을 수행할 조건들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하

며, 특별히, 시장조사와 광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장시설

의 설립, 여비부품들의 설치, 판매 후 서비스의 기능, 지방 기술

자들에게 필요한 인력훈련을 권장한다. 

마케팅을 포함한 무역촉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권장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구,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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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협력과 공익사업

산업협력

참가국들은,

경제적 고려에 의해 동기화된 산업협력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면서,

◦ 지속적인 유 를 창출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협

력을 강화시킨다.

◦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의 확 와 다양화에 기여하며, 현  

기술의 이용을 확 하는데 기여한다.

◦ 모든 생산요소들을 더 잘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상보성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산업 협력에 참여한 모든 분야에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킨

다.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 간의 산업협력의 발전을 격려하도록 

제안한다.

산업협력이 정부간 조치들이나 관련 당사자간의 양자적 다자

적 협약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유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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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력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들은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발전수준을 유념해야 함을 인지한다.

산업협력이 경제적 고려의 기반위에서 관련 기관간, 기업간,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한다.

산업협력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조치들을 개발할 의지

가 있음을 표명한다.

산업협력이 전통적인 무역 구조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관계를 다루며, 산업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파트너들이 그들의 

상호이익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협력의 형태와 조건들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임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만약 공동이익이 되는 분야라면, 다음사항들과 같은 

정확한 형태들 즉 공동 생산과 판매, 생산과 판매의 특화, 건설, 

산업공장들의 개조와 현 화, 결과 생산물을 얻을 목적의 완전한 

산업시설 설립을 위한 협력, 합병 회사, <노하우>의 교환, 기술 

정보, 특허품, 자격증의 교환, 특별 협력 프로젝트들 내에서의 공

동 산업 연구가 산업협력의 발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

식한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이 특정한 필요들에 부응하기 위해 적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산업협력의 발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경제, 상업, 기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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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다음 사항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산업협력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는데, 특히 환

전과 관련된 법과 규제들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 계획과 

프로그램에 한 전반적 이해를 제고하며, 프로그램 우선

순위들과 시장의 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한다.

◦ 가능하면 신속하게 출간된 문서를 배포한다.

잠재적 교역 상 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경

제, 산업,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 위원회, 국가 공

동 상공위원회, 그리고 기타 적당한 기관들을 통해서 산업협력에 

관련된 경험의 모든 형태의 정보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교류를 

고무시킬 것이다. 

산업협력을 확장시키는데, 협력의 가능성들을 발굴하고, 협력 

프로젝트의 수행을 고취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그 무엇

보다도,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 간, 그리고 각국의 검증받은 인

사들 간의 비즈니스 교류의 모든 형태를 증가시키고 촉진함으로

써 이 목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경제 상업 분야의 비즈니스 접촉과 관련된 회의에서 제정된 

조항들이 또한 산업협력에 관계된 외국기관, 기업, 회사들에게도 

이 협력의 특정한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적용된다는 것을 주목하

며, 특히, 협력 프로젝트들의 수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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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는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

며,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 특히 잠재적 파트너들이 가능한 최단시간에 결정을 내

리고 초기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는 협력 형태

의 프로젝트의 예비 측정비용 정보와 시장 가능성 정보를 포함

해야 한다. 

산업협력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

상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안에서 산업협력의 제반 조건들에 

관련한 정보와 이 분야의 계약준비에 관한 안내 정보의 조항들

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산업협력 수행을 위한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것을 바람직하게 

간주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념한다.

◦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산업

협력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 경제정책 특히 국가 경제계획과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그들의 경제제도와 산업협력의 필요와 가능성들에 부합

하는 방법들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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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력 계약이 체결이 되면, 파트너들은 이 계약들이 수행되

는 동안에 특별히, 그러한 협력에서 얻어지는 생산품들의 요구되

는 기술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상호원조를 확장시키

는 것에 관한 조항들에 주목할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 유용

함을 인식한다.

공익사업

참가국들은,

그들의 경제 잠재력과 자연자원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과 하위지역 수준을 포함한, 참가국들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

는데 기여할 만한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는 장기적인 협력을 허

용할 것을 고려하며,

모든 나라의 관련 기관, 기업, 회사들이 그러한 공익사업에 참

여하고, 협약을 맺고, 그 수행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보이는 가능

성이 있음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회의에서 채택된 산업협력에 관한 조항들 또한 공익사업에 적

용 가능함을 인지한다.   

적절하다면, 에너지 자원과 원료의 이용, 운송, 통신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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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익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에 해서 관련 기관, 기업, 회

사의 조사를 받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공동의 이익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 회

사들이 적절한 통로를 통해, 이 사업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제

적, 법적, 재정적, 기술적 정보를 교환할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

다.

에너지 자원 분야, 특히, 석유, 천연가스, 석탄 분야 그리고 미

네랄 원료, 또한, 철광석, 보크사이트의 추출과 가공 영역은 참가

국들의 무역발전과 장기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분야

라는 것을 인지한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의 이익 사업 가능성들은 또한 

다음의 영역들에도 존재함을 인지한다.

◦ 유럽 내에서 가능한 합리적으로 전력 공급 용량을 이용

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의 교환

◦ 새로운 에너지 자원, 특히, 핵에너지 분야 연구의 협력

◦ 유럽에서 가항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과 도로망 개

발 

◦ 각종 수송기관을 통합한 기지와 컨테이너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완성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협력

공익사업에 관심 있는 참가국들은 어떤 조건하에서 그것을 수

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참가하기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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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들의 실제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해야 한다.

3.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한 조항들

표준의 일치

참가국들은,

인증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기술 규제와 표준의 국제적인 일

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제무역과 산업협력에 한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을 촉진시키며, 기술규제와 표준의 국제적 조화를 가

능한 확장하여 달성하는데 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 한다.

기술규제와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서의 수용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타 적절한 약정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이 분야

의 정부간 및 기타 적절한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고려한

다.

중재

참가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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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력 계약 및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상품거래에서 발생

하는 문제들에 관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이 무역과 협력을 확

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을 고려

하면서, 가능하면, 그들 나라의 기관, 기업, 회사들이 거래계약과 

산업협력계약 및 특별협정에 중재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다.

중재 조항은 상호 수용가능한 중재원칙을 제공해야 하며, 현존

하는 정부간 및 기타 이 분야의 협약들을 고려하면서, 제3국에 

중재를 맡겨야 한다.

특별 양자협정

참가국들은,

무역을 촉진하고, 산업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신청하는 것을 도

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적절한 경우에, 상업거래와 산업협력분야에서, 특별히 이중과

세를 방지하고 투자자산가치와 이익의 환수를 촉진하고자, 상호

이익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양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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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과 기술

 
참가국들은,

과학기술의 협력이 국가들 간의 안보와 협력 강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며, 인간 생활 조건의 개선과 공동 관심사에 한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확신하며, 

그러한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도

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동의한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 과학기술의 연구와 

업적의 교류와 그러한 성취에의 접근을 촉진시키며,

참가국들의 잠재적 당사자들, 예컨 , 관련 단체, 기관, 기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부 사항들을 발전시키고, 상호호혜적인 협

력의 기회들을 결정하도록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형

태의 접촉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정부간 및 기타 협정, 국제 

프로그램,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상업 채널과 같은 정부 단위, 

그리고 비정부 단위에서 양자 및 다자적으로 발전되고 수행될 

것임을 긍정하며,

국가들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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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개선의 가능성들

과학기술의 협력을 심화 개선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하

며, 이를 위해, 특히 아래사항들을 통해 그러한 협력의 장애물들

을 제거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다.

◦ 과학기술 연구와 협력에 관심이 있는 당사국들 간에, 그
러한 협력의 조직과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과학
기술 정보의 교류와 배포를 위한 기회를 향상시킨다. 

◦ 교류, 회의, 협력과 관련 있는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해
외 방문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 지적 산업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얻어진 성과들의 교류와 과학기술연구에 적
용된 상업적 경로와 활동들을 더욱 폭넓게 사용한다.

협력의 분야

아래에 예시된 영역들에서 협력을 확 시킬 가능성이 존재한

다는 것을 인지하며, 참가국들의 잠재적 상자들이 상호이익과 

관심에 관한 협정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명시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농업

곡물 경작과 축산업의 생산성을 증 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

과 기술에 한 연구, 농업에 한 화학의 이용, 농기계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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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설 그리고 이용, 관개기술과 기타 농업의 토지 개선 작업

들

 

에너지

기존의 석탄과 수력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

적의 에너지 생산, 운송, 배분의 새로운 기술과 핵, 태양 그리고 

지열 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 분야의 연구 

신기술, 자원의 합리적 이용

특히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와 새

로운 기술들에 한 연구

운송기술

컨테이너 운송뿐만 아니라 운송 안전을 포함하여 국내외 그리

고 도시 운송망의 작동과 발전에 적용된 기술과 운송 수단에 

한 연구

물리학

고 에너지 물리학과 플라즈마 물리학의 문제들에 관한 연구, 

이론 핵물리학 및 실험 핵물리학 분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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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기화학과 중합체 화학, 천연제품, 그리고 금속 및 비금속 화

학의 문제들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향상된 화학기술의 발전, 

특히 제조 공정에서의 발전에 관한 문제들의 연구 및 산업, 건설 

그리고 다른 경제 분야에서 화학이 거둔 최근 성과의 실질적 적

용에 관한 연구

기상학과 수문학

수집, 평가, 그리고 자료 전송을 포함한 기상예보와 수문예측

에의 이용을 위한 기상학 및 수문학(水文學)의 연구

해양학

공기와 바다의 상호작용 연구를 포함한 해양학적인 연구

 

지진학적 연구

지진예측과 지질학적 변화에 관련한 연구 및 지진에 견뎌내는 

건축물에 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

빙하학, 영구동토층 그리고 추운 곳의 삶에 한 연구

빙하학과 영구동토층에 관한 연구, 운송이나 건설 기술, 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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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삶의 조건 아래서 기후의 극적인 변화에 한 인간의 적

응력에 관한 연구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격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 및 관리 시스

템, 생산 공정, 자동화, 경제문제의 연구를 포함에 과학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컴퓨터와 원격통신에 관련한 기술과 정보 수집, 과

정 그리고 배포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

우주연구

원격탐지, 특히 위성과 우주탐사로켓의 협조에 의한 지구의 천

연자원과 자연환경에 한 연구와 우주탐사

의학과 공중위생

심장혈관, 종양 및 바이러스, 분자 생물학, 신경 생리학에 관

한 연구, 새로운 약의 테스트와 발전, 소아과학, 노인학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체계와 기술에 관한 최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환경연구

인간 환경과 연관된 특정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에 한 연구 



- 50 -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과학기술적 협력은 특히 아래에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표명한다. 

◦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과학기술 서적이나 논문을 관

련 단체, 과학기술 기관들, 기업들, 과학자와 기술자들 

사이에 교환하고 유포하며, 간행물의 색인과 발췌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상담, 강의, 연구 수행의 목적으로, 실험실, 과학도서관, 

그리고 기타 문서센터의 사용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와 

기타 협정의 기반위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간에 교류하

고 방문하며 직접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한다. 

◦ 외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참여를 포함시켜, 과학기술

적 성격을 가진 국제 및 국내 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교육 그리고 기타 모임을 주최한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단체들 사이

에서 경험과 연구결과 및 연구 프로그램의 상호관련성을 

교류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나 협정에 기반하여, 공동이익의 프로그램과 프로젝

트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수행한다.

◦ 회사와 기업들이 동의한 분야에의 상호 호혜적 협력협정

의 체결을 포함하여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규명하고 전

달하는 방법들과 상업적 경로를 사용한다. 또한 적절하다

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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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과학정책에 한, 특히 규모의 과학 실험 장치를 협력적 기

초위에 더욱 더 잘 사용하는데 한 문제들, 그리고 연구의 오리

엔테이션과 행정 등에 관한 제반 문제들에 관련한 정보와 관심

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역적 및 소지

역적 특성을 띠는 협력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양자 및 다자적 협

력의 실행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과, 이 문서에서 묘사된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과 더불어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의 다른 형태들을 발전시키

기 위해, 또한 관련 정보와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과 관련된 현존하는 국제기구들, 정부간, 비정부간 단체들의 가

능성과 능력이 최 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을 권고한다. 예

컨 ,

◦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국제단체들에서 사용

되어진 프로젝트와 연구 모델을 고려하면서, 다자적 협력

을 확 할 가능성에 해 연구하며, 젊은 과학자들, 기술

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들을 함께 불러올 수 있

는 회의, 심포지엄, 연구, 실무그룹을 후원한다.

◦ UNESCO 및 기타 국제기구들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을 포함하여, 특별히,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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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을 지속적으

로 달성하도록 추구하는데, 특별히 정보정책안내, 기술자

문, 정보기여도, 자료처리에 관한 UNISIST(UN 정부간 

과학기술정보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주의한다.

5. 환 경

참가국들은,

환경보호와 개선, 그리고 현세 와 미래세 를 위한 자연보호

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국

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는 것과, 

많은 환경문제들, 특히 유럽에서의 환경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긴 한 국제협력에 의해서 가

능하다는 점을 긍정한다. 

각 참가국들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각 영토에서 수행된 

활동들이, 국가적 관할권의 한계를 넘어선 지역이나 타국 환경의 

퇴보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력의 정신으로 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환경정책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인구 그룹과 사회세력들이 환경을 보고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특히 청소년들과 관련된 교육활동

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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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기술진보가 자연보호와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과 

양립함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음을 긍정하며, 환경파괴가 예방조

치로 가장 잘 방지될 수 있으며, 생태적 균형이 그러한 개발과 

자연자원의 관리 안에서 보전되어야 함을 긍정한다. 

협력의 목적

 

다음의 협력 목적에 합의한다.

◦ 그 성격에 의해, 다자적, 양자적, 지역적 혹은 하위 지역

적 차원의 환경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해 연구하며, 환경문

제들에 한 학제적 접근을 발전시킬 것을 권장한다.

◦ 가능하다면,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들을 일치시키고 비

교함으로써, 또한 오염 현상과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분야에서 자주 쓰는 가능한 많은 용어들의 정의와 

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 환경정책들을 좀더 긴 히 연계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들

을 취하며,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그 정책들을 일치시킨

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 환경을 모니터하고 보호하고 강

화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관련된 기관, 기업, 회사들에 의한 국내적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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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력을 장려한다.

협력의 분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환경 분야에서, 특히 

예를 들어 아래에 묘사한 영역들 내에서 모든 적절한 협력의 기

회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오염 통제

화석연료와 배기가스의 탈황, 중금속, 소립자, 연무질, 질소탄

화물의 오염조절, 특히 교통수단이나 발전소, 그리고 다른 산업

공장에 의해 방출된 물질들 및 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포함한 기오염 통제관찰 시스템과 방법들

수질오염 통제와 신선한 물의 사용

국경을 넘는 강들과 국제적 호수들의 수질오염 방지와 통제, 

수질개선 기술과 산업 폐수와 도시의 오염하수 정화를 위한 방

법들의 심화개발, 깨끗한 수질 자원의 평가 방법과 그 이용의 개

선, 특히 덜 오염시키는 생산 방법을 발전시키고, 신선한 물의 

사용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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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보호

참가국들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지중해를 육지에서 유

출되는 오염물질들, 그리고 선박들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한다. 특히, 런던의 쓰레기 및 기타 물질의 폐기로 인한 해

양오염방지회의의 부속서 1과 2에 뚜렷하게 명시된 유해물질들

로부터 보호한다. 

해양의 생태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들과 먹이 사슬, 특별히 바다

와 해저의 생물자원, 미네랄 자원의 이용과 탐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지이용과 토지

토양 개선, 개간, 재개간을 포함한 토양의 더욱 효과적인 이용

과 관련된 문제들, 토양 오염, 물과 공기에 의한 침식, 기타 다른 

형태의 토지 침식 현상의 조절,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을 고려하면서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함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유전적 자원, 특히 희귀동물이나 식물종 

보호, 자연 생태계 보호, 연구, 관광, 레크레이션 및 기타 목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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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사용을 포함한 자연 보전 지역과 기타 보호 풍광 구역 

설정  

인간거주지역의 환경조건개선

교통, 가옥, 작업장, 도시개발 및 계획, 용수 공급 및 오수 처

리 시스템과 관련한 환경조건들, 소음 유해 측정과 소음 조절 방

법; 재생 및 재활용 물질을 포함한 쓰레기의 수거, 처리, 이용,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의 체물에 한 연구

환경 변화에 한 기초조사, 모니터링, 예측 및 측정

자연 요소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풍경, 생태균형의 변화

에 한 연구, 환경오염에 의한 식물군, 동물군의 유전적 변화 

예측, 통계자료의 일치, 과학적 개념의 개발과 모니터링 네트워

크 시스템 제도, 관찰방법의 통일, 생물권의 변화에 한 측정,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 정도와 환경파괴의 효과

에 한 측정, 다양한 오염원에 한 척도와 표준의 개발과 연

구, 다양한 상품의 사용과 생산에 관련한 규제에 한 개발과 연

구

법적 행정적 조치들

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환경보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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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적적 조치들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참가국들은 환경개선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역과 

소지역의, 현존하는 협력의 형태와 패턴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자적 다자적 기반위에서 풀어갈 것을 선언한다. 그들

은 특히 인간 환경에 한 스톡홀롬 선언과 UN 총회의 관련 조

항들, 그리고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환경문제들을 위한 프라하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환경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참가국들은 환경분야의 협력이 특별히 다음을 통해서 수행되어

질 것임을 결의한다.

◦ 기술과 경제 활동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해결하

는 방법들에 한 정보를 포함한, 과학기술적인 정보, 문

서, 조사결과의 교환

◦ 전문가들의 회의, 심포지엄, 만남의 조직 

◦ 과학자, 전문가, 훈련생들의 교환 

◦ 다양한 환경보호 문제들의 해결책 연구에 한 프로젝트

들의 공동 준비 및 프로그램 수행 

◦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히 무역부문과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제조된 상품의 일정한 환경적 품

질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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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준과 표준의 통일

◦ 특별히 초국가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

련하여, 관련국가들의 동의에 의한 환경보호의 다양한 측

면들에 한 협상

참가국들은 그러한 협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화 발전시

킬 것이다.

◦ 참가국들의 사법 관할지역 내에서 타국가나 타지역에 영

향을 끼치는 행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파괴와 오염에 관

련하여 그들에 의해 수용된 조항이나 실행사항을 포함하

여, 인간환경을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국제법의 혁신적 발전, 체계화, 수행을 고무한다.  

◦ 특별히 해양과 신선한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

된, 그들이 속한 관련 국제협약의 수행을 지원하고 촉진

시키며, 참가국들로 하여금 이미 서명한 협약을 비준하

며, 또한 현재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할 가능성을 고

려하고 있는 다른 적절한 협약에 하여도 비준하도록 

권고한다.

◦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프로그램

에 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 참여할 것을 지지하며, 위윈

회와 UN 환경프로그램의 틀 안에서의 그러한 협력을 지

원하며,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관련 국제기구의 사

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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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형의 협력에서, 국제적으로 동의한 규범들을 포함

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들을 폭넓게 이용하며, 다양한 관

련 국제기구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사용한다.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조치들에 한 다음의 권고사항들에 동

의한다.

◦ 국제협력을 통해, 아황산가스 및 다른 오염물질들에까지 

확장가능한 기 오염물질들의 장거리 이동에 한 모니

터링과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1974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연구소의 

초청으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협력프로

그램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틀 안에서, 경제활동과 기술의 발

전에 의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에 한 적절한 예측 능

력을 개발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활동과 관련한 경험, 절

차들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6. 기타 분야의 협력

운송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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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들은, 

수송 조건의 개선이 참가 제국간의 상호협력을 증 시키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내외 수단들의 적절한 사용으로 수송을 발전시키고 기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현 국제기구,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의 내륙 운송 위원회에

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여러 가지 수송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 속도는 참가 제국들 간

의 정보교환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하고 상호협력을 강

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한다.

특히 국경에서 국제 수송기관에 있어서의 행정관습의 조화와 

간소화를 선언한다.  

이 분야에 한 그들의 국내 환경이 허락되는 동안 도로, 철

도, 항공 그리고 해운 교통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인 준

비를 증진시켜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적 내륙기관의 발전과 더불어 상

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수송기관의 적절한 참여 가능성을 촉진시

켜야 함을 표명한다. 

그들의 권리와 국제적인 공약을 존중하여 국제적 관례를 조건

으로 한 내륙 운하교통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으로부터 생긴 불

균형은 제거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특히 그 조항들의 적용에 불

균형을 제거해야 함을 선언한다. 또한 라인 수로중앙위원회, 다

뉴브 위원회, 그리고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이 일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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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선언한다.    

권리와 국제적인 책임을 존중하며 국제철도운송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은 국경에서 왕래하는 여객화물수송 철도 운행에 한 

법적 조항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현 국제기구들, 특히 UN 유럽경제위원회의 내륙운송위원회에

서 맡은 일이 강화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

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참가 제국들이 다른 분야와 수송문제 전담 국제기구의 접근가

능성을 검토하고 승인 협약을 충족시키는 분야에 있어서의 그들

의 노력이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관광의 증진

참가국들은,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타국

에 한 지식의 제고와 더불어 경제․ 사회․ 문화적 진보에 한 

국제적 관광의 공헌도를 인식한다. 

관광업의 성장과 다른 경제 활동 분야의 책 간에 상호관계

가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다음에 의하여 개인 관광과 단체 관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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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기초시설 개선과 관광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 특히 영토가 근접해 있거나 관광객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기술협력을 포함한 공동 관광프로젝트를 수행

할 것을 장려한다. 

◦ 관광사업과 관련한 법규들, 연구, 자료 그리고 문서를 포

함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

를 개선한다.

◦ 경제적 기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재정 할당과 관련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루며, 회의에 

의해 채택된 관광과 관련한 다른 조항을 고려해 여행에 

필요한 시설물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룬다.

◦ 해외 관광의 촉진을 위해 외국 여행사와 여객 운송 회사

들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 성수기를 벗어난 관광을 장려한다.

◦ 질적 개선을 위해 관광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 교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 관광사업의 발전과 계획에 관한 회의와 심포지엄을 촉진

한다.

적절한 국제적 틀 안에서, 관련 국가기구와 협력하여 관광사업

에 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특히 다음을 통해 고려한

다. 

◦ 여행사들의 활동과 위치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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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한 비교 연구

◦ 비성수기 관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계절적

인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한 연구

◦ 관광으로 인해 환경이 손상되는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에 한 연구

또한 관련 당사국은 다음의 문제들에 해 연구할 것을 희망한

다.

◦ 호텔 등급의 통일

◦ 2개 이상의 나라를 병행하는 관광 루트

가능한, 관광의 발전이 그 상국의 환경이나 예술, 역사, 문

화유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서 양자적, 다자적으

로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측면

참가국들은 

유럽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이 이미 상당한 비율에 도달했

으며, 그들이 출신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수용국가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인적 요소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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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이주는 수용국과 출신국에서 경제, 사회, 인적 그

리고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 분야에서는 유능한 국제기구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활동을 고려한다. 

유럽에서 노동자들의 이주뿐만 아니라 참가 제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아래의 목적을 가지고 양자 및 다자협약에 

응한 각 제국들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한 각 국가 간 공동의 관심사 속에서 이 문제들에 

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와 각 참가국들 사이에 노동자들의 이주로 인해 양자

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련된 당사국에 의해서,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각국이 속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사항들과 하기의 목적

들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요구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 목적에 적합하고, 수용국과 출신국에 적합한 경제협력

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 국경에 있는 자국민을 고용할 기회를 

증진시키는 출신국의 노력을 장려한다.

수용국과 출신국간의 협력을 통해 개인복지와 사회복지를 동

시에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이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합하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과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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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노동 조건과 사회적인 안전을 고려하여 수용국의 국

민들과 이주 노동자들 간의 권리의 동등성을 보장하며, 이주 노

동자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특히 거주 조건을 향유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수용국에서는 가능한 한 실직 상태의 이주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찾을 때 수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에 한 우호적인 조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고용 체계 안에서 수용국

가의 언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한다.  

가능한 한 수용국과 출신국에서 모국어로 된 정보를 정기적으

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거주 국가에서 자란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그 나라 아이

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으며 더불어 모국어, 문화, 역사 

그리고 지리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특히 특별한 자격을 소유한 이주 노동자는 일정기간 자국으로 

돌아가 노동력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고려한다. 

가능한 한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

도록 고려한다. 



- 66 -

경제 발전의 구도 안에서 적절한 고용 기회를 증진시킬 목적

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저축을 인출하도록 하는 출신국의 노력을 

우호적으로 여기며, 그리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노동자들의 

사회 재결합을 촉진시킨다.  

인력훈련

참가국들은,

모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전문 요원들과 기술자들의 고

등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경제 분야의 활동들, 특별히, 관리, 공공계획, 농업, 상

업, 은행 기술 분야에서 전문 요원들이나 기술자들에게 열려있는 

고등 훈련 및 훈련 방법 기관 프로그램에 한 정보를 교환함으

로써 명백히 이 분야의 협력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

한다.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하에서, 전문요원과 기술자들을 교류시

키고, 특히 훈련 활동들을 통해, 참가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그 

형태들-기간, 재정, 교육, 잠재적 고용자들의 질적 수준-에 해

서 토론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 단체에서 협력할 가능성과, 현  기술을 

포함한 좀더 특별한 전문직에서의 직업훈련 수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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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련된 문제들

참가국들은,

참가하지 않은 지중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지리상의, 역사의, 

문화의, 경제․ 정치적인 방면을 인지하며, 

유럽의 안보가 세계의 안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고려되어져

야 하며, 전체적으로 지중해 지역의 안보와 긴 히 연관 되어 있

다는 것, 따라서 안보개선의 과정이 유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지중해 지역에까지 확장되어야 한

다는 것을 확신하며,

유럽의 안보와 협력의 강화가 지중해 지역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지역에서 결국에는 참가국들과 비참가국

들 공동의 이익인 평화, 안보, 공의를 위해 기여할 의향이 있음

을 표명한다. 

비참가국 지중해국가들과의 상호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

식하며, 협력발전의 심화에 공동의 이익이 있음을 의식하고,

회의의 시작에서부터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이 표현한 관심에 

해 인식하며, 그들의 기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들

의 의지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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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관계의 기반이 되는 UN 헌장의 목적과 원리를 준

수하는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

시킬 것이며, 국가간 우호협력관계를 염두에 둔 국제법의 

원리에 관한 UN의 선언을 따를 것이다. 이 맥락에서, 참

가국간의 관계개선의 원칙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Guiding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ng States)에서 제정한 원리들의 정신으로 비

참가 지중해국가들과의 관계를 수행한다.

◦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중해 지역의 안전

과 안정을 도모한다.

◦ 비참가 지중해국가들과 특별히, 무역관계의 안정과 진전

에 한 필요성과, 경제적 상호이익, 그리고 경제발전 수

준의 차이를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상업거래를 확장시킴

으로써, 경제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을 발전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의 경제발전과 복지를 증

진시키도록 한다.

◦ 비참가 지중해국가들의 다원화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들의 국가발전 목표를 유념하면서, 특별히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해 노력하여, 좀더 조화로운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 지중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기반의 노력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한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생물자원의 보존과 바다의 생태적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 69 -

이를 위하여, 현 상태에서 관련된 국제기구, 특히 UN 환

경프로그램(UNEP)과 협력하여 이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한다. 

◦ 기타 관련 분야에서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접촉과 

협력을 심화 발전시킨다.

위에 제정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또한 그 

지역의 평화, 군축, 안보강화, 긴장 감소, 협력의 범위 확 , 모

두가 함께 공동의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들을 더 찾아내는 

목적으로 모든 지중해 국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CSCE의 주도로 

비참가 지중해 국가들과의 접촉과 회담을 확 하고 유지하려는 

의향이 있음을 선언한다. 

참가국들은 그들의 다자적 노력의 구도에서, 상위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각을 교환하며, 적절한 주도권과 진전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인도적 차원 및 기타 분야의 협력

참가국들은,

평화를 증진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

기를 원하며,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의 차별 없이 인격의 영적

인 풍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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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교육의 교류증진, 정보교류의 확장, 인적교류 그리고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상기의 분야에서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

치, 경제, 사회 제도에 상관없이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현존하는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

절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위해 함께 일한다.

이 교류협력이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면

서 관련된 문서에서 기안한 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

하면서, 

다음 사항을 채택한다.

1. 인적접촉

참가국들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며,

이 영역에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관계하여 

인도적 고려사항들을 덧붙이는 것의 중요성을 확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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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무드를 지속시키면서 이 영역에서의 계속적인 진전을 이

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정신으로, 이것과 관계된 의문들은 

반드시 상호 수용가능한 조건하에서 관계국들에 의해 해결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자유화 운동과 참가국들의 개인, 단체, 조직 간의 개별적, 집

단적, 사적 혹은 공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그들

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단을 채택하여 이러한 목적에 준

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들간의 협약이나 협정을 맺도록 하

며, 다음의 사항들을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한다.

(a) 가족적 유 에 기반 한 정기적인 만남과 접촉

이산가족들의 접촉을 심화 증진시키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일

시적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여행신청을 관

하게 고려할 것이며, 가족방문을 위한 정기적 방문신청도 우호적

으로 고려할 것이다.

가족을 만나기 위한 일시 방문신청은 목적지가 되는 국가의 

차별 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행서류와 비자를 위한 요구사항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류와 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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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에 관련한 사항은 제한된 시간 한계 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긴급한 사항일 경우는 우

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들은 공식적 여행서류와 방문비자를 

위한 비용이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에 그

러한 단계들을 밟을 것이다. 

가족간 유 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을 고려할 때 그 신

청이 가족구성원이나 신청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수정하지 않

을 것임을 확실히 한다.

(b) 가족의 재결합

참가국들은 긍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그들의 가족과 

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방문신청을 다루어야 하며, 아프거나 

늙은 사람들에 의한 요청과 같은 긴급한 형태의 요청사항들에 

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 분야의 신청을 다룰 것이며, 그들

이 온건한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방문신청에 관련한 비용

은 가급적 낮출 것이다.

허가받지 못한 가족상봉 신청은 적정한 단계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국가나 목적지의 정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재고될 것이다. 그런 조건 하에서 단지 신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가족상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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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가받은 신청자들은 그들의 가산이나 개인적인 휴 품을 소

지하거나 운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참가국들은 현존하는 규칙

에 의해 부여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다시 재결합되기 전까지, 그들의 만남과 

교류는 가족유 에 기반 한 교류 형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참가국들은 가족상봉 문제를 위한 적십자와 회교국 적십자사

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들은 가족상봉 신청의 실행이 그 가족구성원이나 신청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한다.

가족상봉 신청을 수용하는 나라들은 가족재결합과 관련하여 

상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을 고용할 때에 적절한 보호를 

할 것이며, 그 나라의 일반 시민이 누리는 교육, 의료보조, 사회 

안전보호를 부여할 것이다. 

(c) 국제결혼

참가국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한 출입국에 한 요청사항들은 인도적인 고려의 기반위에서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상위의 목적과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의 발행이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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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결합을 위해 채택된 조항들에 따를 것이다. 

다른 참가국에서 온 기혼 커플들의 요구를 다룸에 있어서, 한 

배우자가 정상적인 거주자로 있는 한 나라에 그들과 그들의 자

녀에게 영주거주권을 줄 것이며, 참가국들은 또한 가족재결합에 

채택되었던 조항들을 적용할 것이다. 

(d) 사적 이유 혹은 직업상의 여행

참가국들은 사적 혹은 직업적 이유로 인한 시민들의 방문을 

확  촉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들은 특별히 다음의 사항

들을 고려한다.

◦ 점차적으로 그들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을 유연

화한다. 

◦ 그들의 국경에 있는 다른 참가국들에서 온 시민들의 행

동에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한 규제들을 완화한다.

그들은 필요한 곳에 점차적으로 비자수수료를 낮추고 여행서

류를 간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법적 영사적 보조를 포함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정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다면 양자 및 다자 영

사협약이나 다른 관련된 협약 및 협정들의 체결을 포함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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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참가국의 헌법 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교적 신앙, 

기관, 단체들, 그리고 그들의 표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에서 그

들 간의 만남이나 교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

(e) 개인 및 단체 여행의 조건 개선

참가국들은 관광이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 역사에 한 지식

을 넓히는데 기여하며, 국민들간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그들은 개인적 집

단적 차원에서 관광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

을 유념할 것이다.

◦ 그러한 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절차를 진척시키고 간편화

하며 적절한 관련시설들을 공급할 것을 권고하면서 각 

국가 방문을 증진시킨다.

◦ 관광개발 협력에 필요한 적절한 협약과 협정의 기반위에

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한 여행정보, 관광객에 한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및 기타 상호이익에 관련된 질문

에 한 정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간 가능한 방법들

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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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청년교류

참가국들은 청년들의 접촉과 교류의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들

을 권장한다.

◦ 양자 및 다자 협약과 가능한 모든 케이스의 정기적인 프

로그램을 통한 청년들의 직업, 훈련, 및 교육의 장단기적 

기반에 의한 교류와 접촉의 증

◦ 다국간 청년 교류협력의 틀과 관련된 협약들에 한 청

년단체들의 연구

◦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학생세미나, 직업훈련 및 외국어 

연구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프로그램 및 협약들

◦ 청년 여행의 발전 심화와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제공

◦ 청년들의 직업, 훈련 교육의 다양한 범위를 표하는 단

체들 간의 양자적, 다자적 기반의 교류협력 증진

◦ 청년들에게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인적 신뢰구축을 증진하는 중요성에 한 각성

(g) 스포츠

스포츠분야에서 기존의 유 와 협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참가

국들은 국제적 원리, 규칙, 실행의 기반위에서 스포츠회의, 모든 

종류의 경기의 교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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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교류의 확

정부기관과 비정부 기구, 여성단체들을 포함한 협회들 간의 교

류를 확 함으로서, 참가국들은 표단, 그룹 및 개인들의 방문

과 회의의 소집을 촉진시킬 것이다.

2. 정보

참가국들은,

다른 참가국들 생활의 다양한 면에 한 이해와 지식을 넓힐 

필요성을 자각하며,

이 과정이 사람들 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참가국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관계향상을 도모하면

서, 이 분야의 진전을 위한 심화된 노력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

며,

다른 참가국들로부터의 정보 보급의 중요성과 그러한 정보에 

한 좋은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리하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통신사와 이 

분야에 일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근본적이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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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에 한 정보의 교환과 정보 분야의 협력을 고무시

키기 위해, 모든 종류의 정보보급을 자유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며, 한 참가국에서 온 언론인들이 다른 참가국에서 그들

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며,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한다.

(a) 정보의 유통, 접근, 교류의 증진

(i) 구두상의 정보

라운드 테이블 미팅, 세미나, 심포지엄, 여름학교, 국회 및 기

타 양자적 다자적 회의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른 참가국들의 

인사나 전문가들에 의한 강의 투어나 강의들을 고무시킴으로써 

구두상의 정보를 공급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ii) 문서정보

자국의 국토에서 타국의 신문이나 발간 문서들, 정기간행물, 

비정기 간행물들의 보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 그들은 그들의 경쟁력 있는 영화사와 단체들이 점차적으

로 타국에서 수입된 신문이나 발간물의 수를 늘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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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이러한 

협약이나 계약들은 특별히 신문과 서적의 배포를 위해 

각 나라에 기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채널을 사용할 것과 

가장 신속하게 배달될 것과, 또한 이러한 협약이나 계약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이 동의한 지불방법과 수

단을 명기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 그들은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

절한 수단을 채택할 것이며, 협약과 계약에 포함된 조항

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할 것이다.

상위에 제시된 기반위에서 수입된 정기, 비정기 간행물에 한 

중의 접근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 그들은 이 발간물들을 판매하는 곳의 수를 늘릴 것이며,

◦ 그들은 의회, 회의, 공식방문 및 기타 국제행사 그리고 

계절 관광동안 이 정기간행물들을 이용가능 하도록 촉진

시킬 것이다.

◦ 그들은 각 나라마다 형식이 다른 구독을 발전시킬 것이

며, 

◦ 공공 도서관이나 학도서관의 독서실에서 이 서적들을 

읽거나 빌리는 기회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들은 외교공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나, 관련 분야에 수용 가

능한 협정에 기반한 공관에 의해 배포된 공식문서들에 한 발

간소식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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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화와 방송 정보

영화와 방송 정보의 배급을 향상 촉진시키기 위해,

◦ 그들은 다른 참가국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단체들이나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사들 간에 필요한 협

약이나 협정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송이나 영화

정보를 방영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며,

◦ 그들은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경쟁력 있는 단체나 회사의 

오디오, 비주얼 기록 매체에 의해 수입을 촉진시킬 것이

다. 

참가국들은 라디오방송 정보의 보급 확장을 주목하며, 이 회의

에서 정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상호간의 이

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를 지속할 것을 희망한다.

(b) 정보 분야의 협력

단기 혹은 장기적 협약이나 협정의 바탕위에서 정보 분야의 

협력을 권장하며, 특히,

◦ 그들은 신문사와 출판사, 단체들을 포함한 중매체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 그들은 공기업, 사기업의, 국내 혹은 국제적 라디오 텔레

비전 단체들 사이의 협력, 특별히 생방송 혹은 녹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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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환을 통해, 그리고 그러

한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방영, 배포를 통해 협력을 도

모할 것이다. 

◦ 그들은 참가국들 사이의 언론기관과 언론인들 간의 교류

와 만남을 장려할 것이다.

◦ 그들은 문서의 출판 교류를 위해, 참가국들의 신문 및 정

기간행물 협정체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다.

◦ 그들은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분야의 전문가 간의 경험

과 관점을 교류하는데 기여하는 회의와 공동연구단체 및 

기술정보의 교류를 권장할 것이다.

(c) 언론인 근무조건의 향상

참가국들은 한 참가국의 언론인들이 다른 참가국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조건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특별히 다음의 사

항을 추구할 것이다.

◦ 언론인 비자신청기간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시일 내에 우

호적인 정신으로 검토한다.

◦ 참가국들의 영구적 파견 언론인들에게 협정에 기초하여, 

특정 기간동안의 복수출입비자를 발급한다.

◦ 참가국들의 파견 언론인들에게 임시거주허가증을 발급하

며, 만약 필요한 경우에, 소지하기에 적당한 다른 공식문

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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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언론인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참

가국들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보적 이유로 인해 

차단된 지역의 관련된 규제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

로 그런 여행의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주도록 한다.

◦ 그러한 여행 중에 발생하는 언론인들에 의한 요청사항들

은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한 응답을 주도록 

한다.

◦ 참가국들의 언론인들에게 단체와 공공 기관들을 포함한 

기관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킨다.

◦ 참가국들의 언론인들에게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에 한해

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장비(사진, 영화, 테이프 

녹음기, 라디오, 텔레비전)들을 들여올 권리를 부여한다.

◦ 다른 참가국의 영구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파견된 언론

인들에게 참가국들이 승인한 방법에 의해, 완전하고 정상

적으로 신속하게 그들이 표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와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에 방영할 목적으로 만든 미개봉 

필름, 기록 테이프 같은 그들의 직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한다.  

참가국들은 그들의 직무수행을 합법적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추방되지 않고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

한다. 만약 파견 언론인이 추방될 경우, 그는 추방당하게 된 이

유를 공지 받을 것이며, 그 사건의 재검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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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영역의 협력과 교류

참가국들은

문화교류와 협력이 사람과 사람간의 더 나은 이해를 제고시키

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국가간의 이해도 증진시킨다는 것을 고려

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 다자적 수준에서 형성된 특별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삶의 가능한 넓은 영역의 사회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분명한 헬싱키에서 1972년 6월 UNESCO가 주관한 유럽 정부간 

문화정책 회의에서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며,

참가국들 간의 관계 발전과 상호신뢰를 개발시키면서, 이 분야

에서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희망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그들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증 시키고, 

양자적, 다자적 수준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인적교류, 문화

적 교류에 관해 또한 적극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며, 

그러한 상호관계의 발전이 각 문화의 근원을 존중하면서 상

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공통의 

가치에 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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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들을 공동의 목적으로 정할 것을 선언한다.

(a) 각국의 문화적 업적에 한 이해의 관점에서 상호 정보 

교류의 활성화

(b) 문화유산을 보급하고 교류하기 위한 수단의 향상

(c) 각국의 문화적 업적에 한 모든 접근의 추구

(d) 문화영역의 적극적인 인적교류와 협력의 발전

(e) 문화협력의 새로운 분야와 형태의 추구

그리하여 이 선언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일관

적이고 장기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며,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관계의 확

특별히 다음사항들을 통해서 문화 영역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

과 연계를 도모하고 확장시킨다. 

◦ 현존하는 협약의 최 한 사용과 유연성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문화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

을 이루는 약정들이나 다른 협약들을 고려하면서, 문화 

영역의 합법적인 국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관

계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종사자들의 관계를 확 시키기 

위한 적절한 양자적, 다자적 기초에 기반한 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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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특별 협약이나 협정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여 

관계국 기관이나 비정부 기구들 간의 직접 교류와 협력

의 발전에 기여한다.

◦ 필요한 경우에 특별 협약이나 협정에 기반한 교류와 접

촉을 포함하여 문화행사 종사자들 간의 직접적 교류와 

소통을 장려한다.

상호지식

각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의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완전한 

상호이해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을 양자적, 다

자적 수준에서 채택할 권한을 지닌다.

◦ 필요하면 적당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참가국들로부

터 정보를 수집하여 각국의 자료사용 요청에 응답하며, 

관련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는데 용이하도록 

유럽에 문화 데이터 은행을 설립할 가능성에 해 공동

으로 검토한다.

◦ 필요하면 적당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유럽에 참가국들

의 문화나 과학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 목록을 모으는 

방안을 고려한다.

◦ 유럽에서 참가국들의 서적 전시회를 좀더 자주 개최할 

것을 권장하며, 규모 서적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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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과 출판사들 간에 가능하면 출간예정인 서적을 

포함한 출판 직전의 서적들과 입수할 수 있는 서적들의 

카탈로그들을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도모하며, 또한 각 

국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백과사전 출판사들 간의 

자료 교환을 촉진시킨다.

◦ 영화, 음악, 도서관 및 문화유산의 보수와 보존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문화 정보의 교환을 확 하고 향상시키는 

데 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한다.

교류와 배포

문화유산의 교류와 보급을 위한 편리수단을 향상시키기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

여한다.

◦ 서적 및 다른 문화상품의 국제적 상업거래와 관련된 비

용을 줄이고 조화롭게 하는 가능성에 해서 연구하고, 

또한 이동시에 노출된 이 작품들에 한 위험이나 손실

을 줄이고, 외국 전시회의 예술 작품들을 안전하게 보존

할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한다.

◦ 행사의 주최자들이 인정한 목록에 있는 예술 이벤트, 예

술작품, 물질, 부속품들의 프로그램을 위한 적당한 시간

에 관세 절차를 간편화 하도록 한다.

◦ 주문을 간소화하고 물건 보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지불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활동과 같은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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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회사 표들의 회의를 개최

하여, 서적의 국제적 유통거래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 영화제작소와 영화자료실간의 영화 여와 교환을 촉진

시킨다.

◦ 필요하면 적절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음악, 극장, 

조각 및 그래픽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 행사 캘린더를 

편집하고 출판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참가국들에 따라 

다른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행사와 관련된 기관들 사

이에서 정보의 교류를 고무시킨다.

◦ 각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문화의 배포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수단들의 

발전과 관련 기관들의 가능한 조화가 문화 협력과 교류

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한 연구를 장려한다. 

◦ 각 문화의 장점과 가치를 의식하면서, 각국의 문화정책 

범위 내에서 다른 참가국의 문화유산의 이익을 심화 발

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한다.

◦ 그들이 속해있거나 혹은 그들이 미래에 속할 것을 결정

할 그 문화유산의 유통이나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회의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접 근

작품, 경험, 예술작품 등 각국의 다양한 문화영역에서의 모든 

성과물들에 한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며, 그들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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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한다.

◦ 서적과 예술작품의 배급을 확 시키기 위해, 특별히 다음

의 방법을 사용한다.

▫ 그들이 속한 국제 지적 재산권 조약을 충분히 고려하면

서, 문화적 업적에 한 상호 접근성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서, 문화 기관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작가들 사이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을 촉진시킨다.

▫ 발행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출판사는 타 참가국의 요구 

또한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관련 상들 사이에 협약

에 의해서 수입국가의 몇몇 판매기관들에게 판매권을 인

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 관련 기관들과 회사들로 하여금 협약과 계약을 맺도록 

권장하며, 이에 의해서, 도서관과 서점에서 원본과 번역

본 구입이 가능한 타 참가국 작가의 작품 수와 다양성을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한다.

▫ 적절한 경우, 협약과 계약에 의해 원본을 수입한 국가에

서 타국 작가의 서적 판매점 수를 늘리도록 촉진시킨다. 

▫ 문학부문의 작품 번역 및 타 참가국의 언어로 제작된 문

화활동, 특별히 소수 사용 언어로 된 문화활동을 확장시

키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번역작품의 출판과 배포

를 촉진시킨다.    

▹ 관련된 출판사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증진시킨다.

▹ 번역자들이 기초 및 고급 번역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한다.

▹ 적절한 방법에 의해, 그 나라의 출판사들이 번역본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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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도록 권장한다.

▹ 출판자와 관련 기관 간에 번역할 서적의 목록을 교환하

도록 권장한다.

▹ 각 나라들 간에 번역가의 전문 활동과 협력을 증진시킨

다.

▹ 번역과 배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 공동으로 

연구한다.

▫ 도서관 간에 서적, 참고도서 일람표, 카탈로그의 교환을 

확장시키며 향상시킨다.

◦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약에 의해, 상

국의 문화적 업적, 특별히 서적 분야에서의 접근을 촉진

시키기 위한 허용가능한 적절한 다른 수단들을 도모한다. 

◦ 각국의 문화적 생활에 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해 적절한 수단을 통해 중매체의 사용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

◦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본국 문화와 계

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며, 또한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응하

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관련 업체와 기업들이 타 참가국의 장편영화나 다큐멘터

리 영화의 보급과 선택을 넓히는데 노력하도록 권장하며, 

개봉, 영화주간 및 축제 등과 같은 비 상업적 상영을 좀

더 빈번하게 하도록 하며, 영화작품이 덜 알려진 나라의 

영화들에 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  타 참가국들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식기록보관소의 물

품에 한 현존하는 법률 구도 하에서, 적절한 수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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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화나 오디오 비쥬얼 기록보관소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 작품들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도

록 한다.  

◦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단체들이 녹화한 텔

레비전 프로그램의 보관소를 설립할 조건과 편의를 위해, 

또한 그들의 선택과 가능한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

것을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해 공동으로 연

구할 것을 권장한다. 

교류와 협력

적절한 수단에 의해, 문화의 다양한 영역, 특별히 독창적인 예

술가들과 문화 활동 종사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에 해 노력한다.

◦ 문화, 여행 분야 그리고 적절한 협약, 계약 혹은 특별협

정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며 문화협력과 관련 있는 각종 

회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시

킨다. 

◦ 이런 방식으로 다른 참가국들에서 그들의 작업을 알리거

나 그들의 공동 활동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시각을 교환

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독창적이고 행위예술적인 예술

가들과 예술 단체들 간의 접촉을 고무시킨다.

◦ 필요하면 적절한 협정을 통해서 예술, 건축, 박물관 및 

도서관, 문학연구와 번역과 같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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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 혹은 고급 훈련을 받을 장학금을 수여하고 훈련

자와 전문가를 교류시킬 것을 권장하며, 각 기관들의 등

록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조성에 기여한다.  

◦ 문화행사 주관자들, 극장이나 오페라, 발레, 음악,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경험을 교류할 

것을 권장한다.

◦ 예술과 문학 분야의 최근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창의적 

예술가들, 특히 젊은 독창적인 예술가들 간의 국제적인 

만남을 만들 것을 계속해서 권장한다. 

◦ 타 참가국의 문화생활에 한 상호 지식의 심화를 이루

기 위해 문화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간

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킬 다른 가능성들을 연구한다.

협력의 분야와 형태

문화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형태에 한 조사를 권장할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 간에 필요하면 적절한 협약과 협

정을 체결하는데 기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촉진시킨다.

◦ 문화정책, 특별히 사회적 방면에서의 문화정책 뿐만 아니

라 관련 계획, 도시계획, 교육과 환경 정책 그리고 관광

의 문화적 측면에 관련한 공동연구

◦ 서로 다양한 문화에 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 영역에서의 지식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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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의 주제들에 한 전문가 회의, 연구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의 실시 그리고 공동 평가, 결과의 유포에 관한 정

보의 교류

◦ 문화협력의 형태와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 조소, 그래픽 예술, 영화, 극장, 발레, 음악,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이벤트들, 서적 전시회, 오페라와 

드라마의 공동 작업 및 솔로 공연 등

▫ 악기 앙상블, 오케스트라, 합창 그리고 아마추어 그룹을 

포함한 기타 예술 단체들은 국제 문화 청년 이벤트의 조

직과 젊은 아티스트들의 교류에 주목한다. 

▫ 솔로이스트와 예술적 앙상블의 레퍼토리에 있어서 타 참

가국의 작가와 작곡가들의 작품을 포함시킨다.

▫ 논문, 연구, 모노그라프 및 저가의 서적, 예술 문학 전집

의 준비, 번역, 출판은 각 국가의 문화적 업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출판사의 표들과 

전문가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 필름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류 협력은 특별히 

프로듀서, 기술자, 공공기관의 표자 간의 만남을 주선

함으로써 꾀하며, 특정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보

다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력의 분야에

서 국제적 영화 팀을 설립할 것을 고취시킨다.

▫ 가능하면 가장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

적인 팀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며, 건축가와 초시 계획자

들의 경쟁을 조성한다. 

▫ 필요한 경우에, 정부 혹은 비정부적 특성을 띠는 국제적 

기구와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사립 기관 - 이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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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 의 도움을 받아 예

술, 역사적 고고학적 기념물과 문화유적지에 한 보존, 

보수에 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

를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관련 당

사국들의 전문가들의 정기적 만남

▹ 참가국들 사이에 알릴만 하고 비교할 만한 가장 중요한 

성취를 이루고 혁신을 담고 있는 적절한 정기간행물의 

출간 

▹ 그 나라의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적 카탈로그와 목록에 

사용되는 다른 시스템의 가능한 조화와 발전을 위한 공

동 연구 

▹ 복구와 관련된 다른 훈련에 관한 전문가들의 국제적 훈

련 코스를 조직할 가능성에 한 연구 

국가의 소수자들과 지역 문화 참가국들은, 소수민족과 지역 문

화가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 간의 협력을 조성할 수 있으

며, 자국 국경 내에 그러한 소수자들과 문화가 존재할 때, 그 구

성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이 기여를 촉진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인식한다.

4.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참가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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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과학 분야의 국제적 특성을 띠는 관계의 발전이 상호 

이해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것과 미래 세 에 한 혜택 뿐 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교육과 과학에 관련 있는 단체들, 기관들, 개인들 간에 필요할 

경우 특별한 협약의 기반에 의한 접촉과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도록 준비하며,

교육과 과학의 설립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특

별히, 지식과 자원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공동계획을 세우는데 노

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공동 이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

망한다.

이 분야의 진보가 외국어의 넓은 지식에 의해 수반되고 지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목표들을 위해 특별히 그들의 의향을 표한다.

(a) 관계의 확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과 과학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발전시키

고 확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현존하는 협약과 협정의 최 한 사용과 유연성을 고려하

면서, 교육과 과학 분야에 관여하는 국가 기관들, 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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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 개인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적절한 양자적, 

다자적 협약을 체결한다. 

◦ 적절한 정부간 협약의 틀 내에서 학과 고등 교육과 연

구를 하는 기관들 사이의 직접적 협정을 체결할 것을 도

모한다.

◦ 교육과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특별 협약이나 적

절한 협정에 기반한 접촉을 포함하여 직접적 교류와 커

뮤니케이션을 권장한다.

(b) 접근과 교류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 하에서, 각 참가국의 학생, 교사, 교수

들이 서로의 교육, 문화, 과학 기관에 한 접근을 높이며, 공동 

이익의 모든 분야에서 위 기관들 간의 교류를 강화한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 그들이 허가받아지고 수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외국인들

에게 열린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들에 한 정보를 교

환할 것을 증 시킨다.

◦ 참가국들 서로간의 연구, 가르침, 조사와 교육, 문화, 과

학적 성과들에 한 지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학자, 교

사, 학생들의 여행을 촉진시킨다. 

◦ 자국의 영토 안에서 연구, 가르침, 조사를 하는 다른 참

가국들의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심포지엄, 세미나, 공동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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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학 출판물과 도서관의 자료들 같은 교육 학문 정보

의 교류 등을 포함하여 더 넓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립한다. 

◦ 학자, 교사, 학생들에게 적당한 때에 학이나 연구원에

서의 숙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과학적이고 열려

있는 참고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 내에서 보통의 절차에 

기반한 방학 여행의 형식을 포함하여 연구나 자료조사를 

위한 여행을 도움으로써 그러한 협약이나 프로그램이 효

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 연구단체나 기간, 연구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 학문

적 질과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의 비교, 가능하다

면, 정부간 협약이나 혹은 학과 고등 교육연구기관 사

이의 직접 협정을 통한 학위와 증서에 한 상호 인식에 

도달시킴으로써, 학위와 증서의 형평성과 비교의 문제들

에 한 좀더 정확한 측정과 평가를 향상시킨다.

◦ 더욱이, 관련된 국제 단체들에게 그들이 학위와 증서의 

형평성과 비교의 문제 해결에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가

능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c) 과학

과학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범주 내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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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에 의한 

과학 정보와 문서의 교환 및 배포를 증가시킨다.

◦ 이 정보를 좀더 넓게 타 참가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

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적인 정보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지 혹은 적절한 다른 협정을 

통해서 한다. 

◦ 특별히 자연과학이나 의학 분야의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기타 과학 물질과 시료들의 교환을 활성화하고 확장한다. 

◦ 과학 연구기관과 학들을 초청하여 서로의 공동 관심영

역인 최근 연구 성과에 해서 좀더 완전하게 그리고 정

기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학과 과학연구기관, 협회 및 

과학자, 연구원들의 직접 교류와 소통의 확장을 특별한 

협정이나 협약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시켜, 다음의 방법들

에 의해 촉진시킨다.

◦ 과학자와 연구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비 모임 및 

공동관심의 연구주제에 한 실무 그룹을 조직할 것을 

고무시킨다.

◦ 몇몇 국가의 과학기관에 의해 체결된 협정 하에 연구 프

로젝트를 위한 공동 과학자 팀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 국제회의나 세미나의 기획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돕고, 

그들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과학 포럼”을 참가국들 과학

계의 지도적 인사들 모임 형식으로 구성하여 과학분야의 

최근과 미래의 발전에 관련된 공통 관심의 상호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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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에 해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며, 과학 기관

들과 과학자들 간의 접촉을 확장하고 정보의 교류와 소

통을 활성화한다.

◦ 가까운 시일에 각 참가국들과 그들의 국가 과학연구기관

을 표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을 기획한다. “과학 포럼”같

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UNESCO나 ECE 같은 적절

한 국제기구와 상의하여 준비한다. 

◦ “과학 포럼”을 위해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하는지 고려한

다.

과학연구 분야에서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위에 참가국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협력과 공동 프로그램의 구성, 특별히 아래

에 언급하는 영역들 즉,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어떤 경우엔 비싸고 독특한 장비를 사용해야하는 영역들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영역의 주제 목록은 설명이 가능하

며, 적절한 국제기구와 과학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기여를 고

려하면서 특별한 프로젝트들은 참가국들의 잠재적인 파트너들에 

의해 후에 결정지어져야 한다. 

◦ 정 한 자연과학, 특별히 수학, 물리, 이론 물리, 지구물

리학, 화학, 생물학, 생태학, 천문학과 같은 영역의 기초

연구

◦ 의학, 특별히 암이나 심장 질환에 관한 기초 연구, 발전

도상국가들의 풍토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직업병이나 장

애인의 재활, 모자보건 및 양로보건에 특별히 초점을 맞

춘 의학-사회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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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지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적 연구, 언어학, 사회

학, 법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과학과 같은 인류 사회과

학, 참가국들에 공통의 관심이 되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현상에 관한 비교연구, 특별히 인간 환경문제들과 도

시개발문제들, 그리고 기념물과 예술 작품들을 복구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한 특별 연구

(d) 외국어와 문명

국제협력의 강화와 함께, 각 나라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서 외국어와 문명에 한 연구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서, 그

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덜 확산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언어에 특히 주목하면서 가르칠 언어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외국어 교수법의 향상과 심화개발을 촉진시킨다. 특히 다음과 같

이 함으로써

◦ 각각의 다른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속성 교수법을 포함

한 효과적인 교수법과 기술적인 도움을 위한 신청과 개

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외국어 교수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위에 새로운 외국어교수법에 한 연구를 수

행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언어 교육에 있어서 좀더 많은 모뎀 교육기술을 사용하

는 것을 목표로, 예를 들어 전문가들의 비교연구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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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곳에서는 오디오-비주얼 자료들, 교과서 준비에 쓰이

는 자료들을 교환함으로써, 또한 언어교육에 사용되는 새

로운 기술 장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자적 혹

은 다자적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

다. 

◦ 언어 교사들의 훈련에서 얻어진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것을 촉진시키며 양자적 기반에서 언어교사와 학생들의 

교환을 강화한다. 또한 언어와 문명에 관한 여름 학기가 

조직되는 곳은 어디에나 참여를 촉진시킨다. 

◦ 과학기관과 전문가들의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과학 기술 학문에 사용되는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할 목

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데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

화한다.

◦ 다른 유형의 중등교육기관에 외국어교육을 확 할 것과 

증가한 유럽언어 사이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하다면, 교사의 채용과 훈련을 

발전시킬 것을 고려하도록 하며, 학생단체들이 요구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 고등교육에서, 언어 전공 학생들에게 더 넓은 언어 선택

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도 다

양한 외국어를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바

라기는, 필요하다면, 특별한 협정에 기반해서, 외국어 강

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언어와 문명에 관한 과목들, 

특히 덜 알려졌거나 덜 공부되는 유럽나라들의 언어과목

들을 구성하도록 한다.  

◦ 성인교육의 틀 내에서, 외국어를 그들의 주민들에게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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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성인들에게 자국의 언어를 가르

치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필요와 관심들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심화 개발 시키도록 촉진시킨다. 이 맥락에

서, 언어 능력의 비교가능한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나, 

속성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한 바람직하게

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공부 목적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고취시킨다. 

◦ 적절한 경우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에서는 외국어와 

함께 그 문명까지 가르치도록 격려하며, 또한 교실 밖 활

동을 포함하여 외국어 공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e) 교수법

모든 수준의 교육 교수법에 있어서 양자적 혹은 다자적 기초

에서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자료와 그 경험을 교환하도록 

촉진시킨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 예를 들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연구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또는 교육실험의 결과에 한 정보를 교

환함으로써 교육과학의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

촉과 협력을 활성화시킨다. 

◦ 다양한 형태의 특화교육 관련 경험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에 사용되는 교육방법에 한 정보를 교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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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도록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

에 한 연구 결과물들을 교환할 것을 강화시킨다. 

◦ 성인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교육의 기능과 단체 그리고 

이들과 다른 형태와 수준의 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

을 공유할 것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들 나라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과 기술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을 채택하는 수단들에 관한 경험도 나누도

록 권장한다.

◦ 특별히 공통의 접근방법과 보다 넓은 국제적 협력을 요

구하는 해결책에 관한 주요 문제들에 관련하여, 국제적 

이해에서의 청소년과 성인교육의 경험들을 나누도록 권

장한다. 

◦ 교육분야의 기술혁신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

오는 나라들에 한 상호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유념하면서 학교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자료들을 

교환할 것을 권장한다. 

국가 소수민족들과 지역 문화들 

참가국들은, 국가 소수민족들이나 지역의 문화가 교육의 다양

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면서, 자국의 영토 내에 소수민족들이나 그들의 문화가 존재할 

때, 그들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이런 기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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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한 후속조치

참가국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제정된 발전에 해 고려하고 평가하며,

세계적 맥락에서, 이 회의가 유럽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안

보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라는 것과, 그 결과들이 

이 프로세스에 심 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면

서, 

그 결과를 최 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의정서의 

조항들을 수행할 것이며, 그리하여 유럽에서의 안보향상과 협력

발전에 진전을 이룰 것이며,

회의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방적

이고 양자적이며 다자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적절한 형태의, 회의에 의해 주창된 다자적 프로세스를 계

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 1. 회의가 끝난 후의 후속 기간에도, 최종의정서의 조항

들을 수행하고 지키겠다는 결의를 선언한다.

▫ (a) 그 행동에 그들 자신을 가담한 모든 경우에 일방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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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상에 의해 양자적으로

▫ (c) 참가국들의 전문가 회의에 의해서, 또한 

UNECE(UN 유럽 경제위원회) 그리고 UNESCO

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교육과 

과학, 문화협력을 위해 다자적으로

◦ 2. 회의에 의해 주창된 다자적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데 

한 결의를 선언한다.

▫ (a) 최종의정서의 각 조항들과 회의에 의해 제정된 

의무들을 수행하는데 한 관점들을 철저하게 

교환하도록 한다. 또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

에 하여서는, 그들 상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유

럽의 안보를 향상시키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미래에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

세스의 발전에 한 관점을 나눔으로써 진행한

다.

▫ (b)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 표들의 회의

를 조직하는데,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지명된 

표들의 회의로 시작한다. 이 회의는 유사한 심화 

회의와 새로운 회의의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회의를 주최하기 위한 적당한 형식을 규정

할 것이다.

◦ 3. 위의 사항들에 한 첫 번째 후속 회의는 1977년 베

오그라드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 회의를 위한 예비회

의는 1977년 6월 15일에 베오그라드에서 열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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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회의는 외교부에 의해 선발된 표자 회의의 

날짜, 기간, 아젠다, 그리고 기타 회의의 형식에 해

서 결정할 것이다.

◦ 4. 회의의 비용 배분의 규모와 실무적 방법들, 그리고 절

차의 법칙들은 개개의 차이를 고려하여, 위의 단락 1

절 (c)와 2절 그리고 3절에 그리고 있는 회의들에 적

용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회의들은 돌아가면

서 참가국들에서 개최될 것이다. 기술적 서비스는 개

최국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영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최종의정서 원본은 핀란드 공화국 정부에 제출될 것이며, 핀란드

의 기록보관소에 보존될 것이다. 각 참가국들은 핀란드 정부에게

서 이 최종의정서의 복사본을 받을 것이다.

최종의정서의 원문은 각 참가국에서 출판될 것인데, 가능하면 

널리 알리고 보급할 것이다.

핀란드 공화국 정부는 UN의 공식문서로서 UN의 모든 구성원

들에게 배급하기 위해서 UN 사무총장에게 최종의정서 원문을 

제출해야 하며, UN 헌장 102조에 의해 등록은 할 수 없다.

핀란드 공화국 정부는 UNESCO의 회장과 UN 유럽경제이사

회의 사무총장에게 최종의정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참가국들이 승인한 고위 표들은 회의의 결과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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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위의 본문에 포함된 조항

들을 준수할 것을 선포하면서 아래에 서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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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8월 1일 헬싱키

독일연방공화국(서독) 헬뮤트 슈미트(Helmut SCHMIDT) 연방 
총리/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에릭 호네커(Erich HONECKER) 독
일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 미국 제럴드 R. 포
드 통령(Gerald R. FORD) / 오스트리아 브루노 크라이스키
(Bruno KREISKY) 연방 총리 / 벨기에 레오 틴데만스(Leo 
TINDEMANS) 수상 / 불가리아 토도 지브코브 (Todor JIVKOV) 
불가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 캐나다 피에르 엘리어
트 트뤼도(Pierre Elliott TRUDEAU) 총리 / 사이프러스 공화국 
마카리오스 3세 주교(His Beatitude Archbishop MAKARIOS 
III), 사이프러스 공화국 통령 / 덴마크 앵커 요한센(Anker 
JORGENSEN) 총리 / 스페인 카를로스 아리아스 나바로(Carlos 
ARIAS NAVARRO) 내각수반(Head of the Government) / 핀란
드 공화국 우르호 케코넨 (Urho KEKKONEN) 통령 / 프랑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Valery GISCARD D'ESTAING) 통
령 / 영국 해롤드 윌슨(The Rt. Hon. Harold WILSON), 영제
국 4등 훈사, 하원의원, 학사원회원, 재무부 장관(First Lord of 
the Treasury) 및 영국 총리 / 그리스 콘스탄틴 카라만리스
(Constantin CARAMANLIS) 총리 / 헝가리 자노스 카다르
(Janos KADAR)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아일랜드 리욤 코즈그레이브( Liam COSGRAVE) 총리 / 아이슬
란드 게일 할그림슨(Geir HALLGRIMSSON) 총리 / 이탈리아 알
도 모로(Aldo MORO) 총리 겸 유럽공동체의회 사무국 총장 
(President in office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리히텐슈타인 공국 왈터 키에베르(Walter 
KIEBER) 내각 수반/ 룩셈부르크 가스톤 혼(Gaston THORN) 총
리 겸 외교부 장관 / 몰타공화국 돔 민토프 (Dom MINTOFF) 
총리 겸 연방외교부 장관 / 모나코 공국 안드레 세인트 렉스
(Andre SAINT-MLEUX) 총리(Minister of State), 정부의회 수
반(President of the Government Council), 모나코 왕자 각하 
(Representing H.S.H. the Prince of Monaco) / 노르웨이 트리
게프 브래텔리 (Trygve BRATTELI) 총리 / 네덜란드 J.M.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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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J. M. DEN UYL) 총리 / 폴란드 에드워드 기에레크(Edward 
GIEREK) 폴란드 통일노동당 중앙위원회 일등 서기 / 포르투갈 
프랜시스코 다 코스타 귐스(Francisco DA COSTA GOMES) 
통령 / 루마니아 니콜라 차우세스쿠 (Nicolae CEAUSESCU) 
통령 / 산 마리노 지안 루이기 베르티(Gian Luigi BERTI) 외교
정치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Political 
Affairs) / 교황청 어거스틴 카느롤리 (Son Excellence 
Monseigneur Agostino CASAROLI) 교회공의회 서기
(Secretary of the CoUNcil for Church Public Affairs) / 스웨
덴 올프 팔메(Olof PALME) 총리 / 스위스 피에르 그라베 
(Pierre GRABER) 통령, 연방 정치부 수반 (Head of the 
Federal Political Department) /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 구스타
프 후사크(Gustav HUSAK)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사무총장 및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통령 / 터키 슐레만 데미렐 
(Suleyman DEMIREL) 총리 / 소련 L. 브레즈네프 (L. 
BREJNEV)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 유고슬라비아 조
셉 브로즈 티토(Josip Broz TITO)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통령

*) 각주

많은 경우에 적절한 지역 인사들이 외국 언론인에 의해 고용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참가국들은 적절한 규칙들의 준수를 

위하여, 상기의 조항들이, 정기적 전문적으로 신문, 라디오, 텔레

비전이나 영화분야의 기술자, 사진가, 카메라맨 등으로 종사해온 

타 참가국들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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